
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9호의2서식] <개정 2019. 8. 26.>

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(비료생산업자용)

원료 구입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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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류
원료의 종류

원료의 구입처 원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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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kg 또는 ℓ)

비고

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생산국가

장 부  기 재 방 법

1. ‘원료 구입ㆍ수입 연월일’은 원료를 구입하거나 수입할 때마다 그 일자(예: 2013. 1. 1.)를 기재하되, 수입하는 

경우에는 수입통관 연월일을 기재하고,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항목을 작성합니다.

2. ‘비료의 종류’는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비료의 종류(예: 가축분퇴비, 퇴비, 혼합유박, 혼

합유기질 등)를 기재합니다.

3. ‘원료의 종류’는 짚류, 왕겨, 톱밥, 돈분뇨, 우분뇨, 뼛가루, 채종유박 등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의 종류를 모

두 기재합니다.

4. ‘원료의 구입처’는 원료의 공급 업체명, 그 주소와 전화번호, 생산 국가명을 기재합니다.

5. ‘원료의 수량’은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의 수량을 각 원료별로 기재합니다.

1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
